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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비논단】 

이은(영친왕)-나시 띠 투 누미야 마사코의 

결혼문제와왕족의 양면성* 
-정략결혼은왜 필요했을까? 

신조 미치히코 규슈대학대학원 박사과정， 국제사회문화{역사학) 

편집자의 말 l 한국의 ‘왕’ 은 1926년 순종의 장례식 이후 우리에게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 왕실의 후손들에 관한 신문기사에서 그리고 〈궁〉과 같은 허무맹랑한 만 

화나 드라마들이 대중의 관심을 끌 때 ‘우리에게도 왕실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뿐이다 한국의 ‘왕’은 식민회에 책임이 있었고， 독립운동에서도 상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시정부 수립과정이나 독립 이후에도 월정복고는 물론 ‘입헌군주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옆t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 조선의 ‘왕’ 은 매우 

커다란 존재였다 기념비적인 민족운동이었던 3.1운동이나 6.10만세운동이 왕의 장례 

식에 즈음하여 일어났다는 사실 그리고 이 글에서 다루고 있듯이 마지막 황태자와 일 

본인 공주와의 결흔이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는 사실이 이 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글은 한국이 식민지화되는 과정에서 일본이 한국의 ‘왕가 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분석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의 왕가를 일본 왕의 가족의 하나로 설정했으면서도 앙가 

의 결흔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부딪졌던 딜레마어j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이를 동해서 

일본의 식민정책의 이중직 성격을 밝히고 있다 한국의 ‘왕’ 이 갖고 있는 사회적 의미 

에 대한 분석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지만 그동안 연구가 거의 없었던 ‘O[왕가 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이 논문은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ill1Clation)의 조성에 의한 연구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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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머리말 

통치에서는 실제 정책과 함께 체면이나 명목 형식 역시 중요하다. 한국병 

합1)에 관해 말하자면， 그것이 얼마나 조선의 종속화(ií:Éii싫化)를 진행시켰든 간 

에， 통치자들은 공식적으로 조선을 일본의 한 지방이라고 설명했을 뿐 직민 

지’라고는말하지 않았다. 일본의 조선통치의 역사를파악하려고할때， 이러 

한실제 정책(조선과내;;q2)의 구별)과 명목(조선과내지의 융화)의 괴리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당시의 역사를 논할 때는 어느 한쪽만을 강조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인 수탈， 참정권의 유무， 호적상의 구별 등 실제 

적인 정책을 강조하는 사람은 한국병합이 식민지화였다고 한다. 반면에 일시 

동인(-ijj때f二)의 통치， 공식적으로 조선을 식민지라 칭하지 않았던 점3) 등을 

들어 체면이나 명목을 강조하는 사람은 조선은 일본의 일부분(한 지방)이 된 

것이며 식민지화가 아니었다고 한다. 이 경우 양자는 조선통치의 한 측면만 

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조선통치란 실제 정책과 명 

목의 괴리를 표출하면서도 그 모순을 임시방편으로 하나로 합치려고 했기 때 

문에 복잡하게 뒤틀린 구조를 형성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조선동치를 파 

악하려면 그 복잡하게 뒤틀린 구조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러면 조선통치의 체면이나 명목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을까? 그 

하나는조션을표상(表象)할수 있었던 왕족(王族)이라는존재와관련되어 있었 

다고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왕족이 란 구 대한제국 황실인 광무태황제(고종)， 융 

희황제(순종)， 그리고 영친왕(이은)이다.1910년 8윌 29일， 일본은 한국병합 조 

약을 발포함과 동시에 일본 국내에 이 왕족이라는 계급을 창설했다. 통치자 

들은 그들이 “황족(皇族)의 예우를 받고 특히 전하(만下)의 경칭 (隨짝)을 사용"4) 

한다고 설명했으나， 어디까지나 황족이 아니라 왕족이라고 했다. 

이 왕족이리는계급을통해 한국병합의 명목(내지와조선의융화)이 나타난예 

로， 왕족 이은(李웹)과 황족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첼本宮方子)의 결혼을 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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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결혼을통해 조선과내지에서 ‘일선화합(日쩔빼合)’이 끊임없이 주창 

되었다. 조선을 표상하는 왕족과 내지를 표상하는 황족이 결혼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식(價式)으로 가시화함으로써 , 외면상 한국병합이 조선의 일본 

화(융화)이고 식민지화(조선패지의 차이화， 조선의 종속화)7} 아님을 드러내려 했다고 

할수있다. 

통치자는 이처럼 한국병합의 사실을 ‘일선화합’ 이라는 표피로 가리면서 애 

매모호하게 넘어기려고 했지만， 구체적인 정책 단계에서는 다양한 모순이 표 

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은과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의 결혼을 놓고 발생한 

것은 황실전범(皇室典範) 개정의 문제였다. 황질전범에는， 황족은 황족 또는 특 

별히 인정을 받은 화족(華族=귀족)이 아니면 결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왕족과 황족의 결흔은 법적으로 불가능했다. 비록 왕해 대해 황족 

의 예우를 보장하고 외면상 황족처럼 대우했다고 해도， 설제로(법적으로)는 황 

족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본문에서 상세히 논할 것이지 

만， 선행연구로서 다카쿠 레이노스케(高久旅之介)의 논문을 들 수 있다? 다카 

쿠는 황실전범 개정문제가 추밀원(樞密院)과 제설제도심의회(帝室制度審議會) 사 

이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밝혔다. 이 연구는 다양한 

자료를 제시한 뛰어난 논문이지만， 그 관심이 정부 내부의 대럽에 있기 때문 

에 왕족이라는 애매한 존재와 조선통치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 

되어 있지 않다. 특히， 왜 왕족 남자와 황족 여자의 결혼을 예외적으로 인정 

하면서도 왕족 여자와 황족 남자의 결혼은 인정하지 않았는가에 관해서는 

“피는 수출하지만 수입하지 않는다" 6)라고 설명할 뿐이다. 

이에 대해 이영수(李英洙)의 연구는， 왕족 남자와 황족 여자의 결흔으후 황 

족의 정통성(퍼뾰性)이 유지되는 이유를 설명한다 7) 이 연구는 ‘피는 수출하지 

만 수입하지 않는다”라는 문제에 대해 왕족(남자， 여자)과 황족(남자， 여자)이 결혼 

하여 생기는 피의 조합을 망라하여 분석하고 있다.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했지만， 너무나 기계적인 방법으로 논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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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필자는 한국병합의 체면 형성 때문에 창설된 왕족이라는 존재를 기계적인 

작업만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원래 왕족은 황족이라고도 혹은 황 

족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 애매한 존재였고，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왕족은 기계적으로 파악하 

는것이 아니라왕족을둘러싼이해관계 속에서 파악해야한다고생각한다. 

그런데 왕족이은과황족나시모토노미야마사코의 결혼은당연히 정략결 

흔이라고 설명되어왔다. 필자도 정략결혼이었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면 이 

결혼은 왜 정략결혼의 성격을 갖게 되었는가? 다시 뺨， 왜 내지와 조선은 

정략결혼을 해야 했는가? 만약 내지와 조선이 지리적으로 별리 떨어져 있었 

다면， 내지와 조선의 힘 관계에 큰 차이가 있으며 조선을 ‘일본’ 8)이라고 설명 

할 펼요 없이 구미적인 식민지(영국의 인도통치 등)로 통치할 수 있었다면， 정략결 

흔으로 왕족과 황족의 결흔이 계획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은과 나시모토노미 

야 마사코의 결흔은 ‘일선화합’ 을 선전하기 위한 것(조선과 내지의 융화)이었지 

만， 동시에 황족의 정통성도유지(조선과내지의구별)해야했다. 이처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결혼이 단행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는왕족의 양면성， 애매모호성과깊이 관련된 문제라고생각한다. 왕족의 

양면성이란， 앞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왕족이 황족 예우를 받으면서도 황족 

과구별되는존재였다는의미이다. 이것은， 조선을내지와동등한 ‘일본’ 이라 

고 설명하면서도 실제 정잭상 내지와 조선를 구별했던 조선통치의 특정을 그 

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왕족을 통해서 한국병합 후의 역사를 

보면， 명목과 현실이 괴리되어 복잡하게 뒤틀린 조선동치의 구조를 잘 파악 

할수있다고생각한다. 

본문에서는 먼저 , 황족의 정동성 유지(황혐l 왕족의 핏줄을 섞지 않는다)라는 문제 

를 떠안고 있으면서도 ‘일선화합’ 이라는 한국병합의 체변 형성 때문에 실행 

된 이은과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의 결흔에 대해 검토하JL자 한다.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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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처럼 황족과 구별되면서도 융화에 이용되는 모순된 성격을 내포한 왕 

족이라는 계급이 창설되었던 과정을 밝힘으로써 , 황족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일선화합’ 의 표명을 위해 결혼이 단행되었던 이유를 찾아보겠다. 

이렇게 새로운관점에서 조선통치를논함으후써 언제까지나평행선을달리 

고 있는 한일 양국의 역사해석 문제에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 또，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황실과 관련된 문화가 만화나 드라마 등의 

매체를 통해 새로운 인기를 얻으며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향에 대해 

서도 역사적 인 관점에서 의견을 던져보고 싶다. 

2. 왕족-황족의 결흔과황실전범(皇室典觸 개정문제 

이 장에서는 이은과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의 결혼이 계획되고， 결과적으 

로 황실전범 개정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겠다. 

나시모토노미 야 마사코는 원래 1926년에 즉위하여 쇼와천황(昭和天皇)이 될 

황태자 히로히토(쩨=)의 황후 후보였다. 그녀가 처음으로 이은과의 결혼계획 

을 알게 된 것은 1916년 8월 3일이었다. 그날 마사코는 어머니와 여동생과 

같이 오이소(大機)의 별ÄJ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무심코 펼친 『요미우리신문 

讀좁新閒』에서 「이왕세자(李王世子)의 경사(慶事). 나시모토노미야마사코 여왕 

전하(願下)와 약흔하짐」9)이라는 기사를 보게 된 것이다. 마사코의 전기(傳記) 

總lO)호휩:::'J에는， ‘적어도 신문에 나오기 전에， 자기 스스로 마음의 각오 

를 하고 ‘이 약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었다 .. 10)라 

고 당시의 안타까운 기분과 황족。1라는 공인(公시으로 태어난 운명에 대해 

적혀 있다. 또한 어머니인 나시모토노미야 이쓰코(잦本宮伊찌子)는 밤에도 잠 

못 들 정도로 마음이 상해 있었으나， 아버지인 나시모토노미야 모리마사(젤本 

宮守표)는 “일선융화(日鋼뺑0)를 위한 일이라면 희생도 감수하지 않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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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결심하신 듯했다" 11)라고도적혀 있다. 마사코는， 황족이라는공인(公시 

나시모토노미야 모리마사의 딸로 태어난 이상， 왕족과 결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 결혼계획에 대해 왕족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 이와 관련해 

서는， 자료가 부족해서 이왕직 (李王職) 곤도 시로스케아廳四郞介)의 회고를 통 

해 이태왕(李太王)의 언동을 확인해보는 정도이다. 

〔이태왕은〕 같은 내지에서 받이들인다고 해도， 그것이 만약 후작(닷짧)이나 백작 

(伯휩)의 화족(華族) 급이었다면 쉽게 동의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 

하면， 옛 신히에 후작이나 백작， 자작(子댐l ， 남작(男뺨)의 귀족이 다수 있어서， 이태 

왕 전하는 그들을 가볍게 보시고 있다. 그틀이 내지인(內地시으로부터는 상당한 존 

경을 받고 있었더라도 이왕 전하나 이태왕 전하의 앞에 나오면， 황송해 하며 머리를 

낮게 숙이고 완전히 옛 신하들과 같은 예를 갖추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태왕 전하가 

내지의 화족-조선귀족의 격에 대해 각별히 존중하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 

을 것이다. 그러나 황족(廳)의 존귀함은 충분히 이해하셔서 종래 각별히 존경듭}는 

마음을 나타내시고 있었으니. 이제 그 한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된 것에 대해 이태왕 

전하는 매우 만족하고 기뻐하셨다. 고쿠부(댐分) 이왕직 차관이 처음 이 문제에 대 

해 의사를 여춰보았을 때， 극히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동의를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순전히 이조(李朝) 오백년의 종사를 안녕히 하기 위함이다. 이 경전(없典)을 

하루속히 거행하여 우리 노모의 쓸쓸함을 위안해l오”라고까지 전해졌다끼 

일본은 한국병합과 동시에 조선귀족이라는 계급을 새로이 창설하고， 그들 

을 은사금(恩해金)과 작위(땀位)를 내리는 방식으로 회유했다. 메이지유신 이후 

각지의 다이묘(大名=영주) 구교(公때=고괜1족)에게 작위를 내려 화족으로 봉한 

것과유사한방법이었다고할수있다. 

조선귀족의 신분은 조선귀족령(朝蘇貴族令)드로 명문화되어 병합조약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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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발포되었다 13) 한국의 옛 신하가 화족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 왕족은 당 

연히 자신이 그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이태왕의 마 

음을 만족시킬 방법은 이은이 화족 이상， 즉 황족 출신의 아내를 맞이하는 것 

이었다. 결국 이 결혼은 왕족을 화족 이상의 신분으로 황족과 동등하게 생각 

했던 이태왕과， 왕족과 황족을 하나로 맺음으로써 한국병합의 명목에 리얼리 

티를 부여하고자 한 일본정부나 총독부의 뜻이 합치되어 설현된 결과라고 할 

수있다 14) 

그런데 왕족은 명확한 규정을 가진 계급이 아니고， 황족인 것 같으면서도 

황족이 아닌 존재였다. 황실전범(皇室典範)이라고 하는 황족의 가볍(家法)에 의 

해 규정받는황족이 이러한왕족과결혼하는데 문제가없을리 없었다. 황실 

전범 제7장 황족 제39조를 보면， 황족이 결혼할 수 있는 대상은 황족이나 칙 

지(刺답)로 인정받은 화족에 한정되어 있었다. 왕족과 황족의 결혼이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왕족을 황족(또는 화족)으로 간주하거나， 황실전범을 개정하여 

황족과 왕족의 결혼을 인정해야 했다. 따라서 왕족과 황족의 결혼계획은1 법 

적 근거를 등한시한 채 통치이념의 실현을 위해서만 내달린 계획이었다고 할 

수 있다. 황실전범 개정 반대파였던 이토미요지(伊東E代治)도개정에 반대하 

는 이유의 하나로， 결혼계획을 천황에게 주천(轉=천황에게 말씀을 드리고 추천뺨 

일)한 지금에 와서 전범을 개정해야 한다면 전범에 맞지 않는 계획을 주천한 

것이 되어， 전범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고 주장했다 15) 

이 문제는 추밀원(樞密院)과 제실제도심의회(帝室制度審議會) 사이에서 횡질전 

범 개정논쟁으로 발전했다. 황실전범 개정에 반대 입장을 취한 제실제도심의 

회는 왕공가궤범(王公家휩L範)16)을 기초(起草)히여. 1917년 12월 17일에 궁내대 

신(宮內大昆)을 통해 천황에게 상주(J:奏)했다. 애매한 왕족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황실전범 제39조의 황족과결흔할수있는범위에 왕족이 부합 

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l7l 왕공께범안(案)의 규정은 “왕공족(王公族)이 국 

법상 황학11 준거하여 그 대우를 받는 것은 조약 및 조서(認합)에서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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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고， 일반신민(토民)이 준수해야할법규에 의해 왕공족을규정할수없 

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전문(敬)에서 날뷰l듯이， 왕족=준(準)황족= 

황족으로 간주한 것이었다. 

그러나 왕공가궤범의 제정에 의해 황실전범 제39조에 규정된 황족의 결혼 

대상을 왕후11까지 확대함으로써 황실전범을 개정하지 않고 왕족과 황족의 

결혼을 실현하그l자 했던 제실제도심의회의 의도는， 1918년 6월의 추밀원심 

사위원회(樞劉羅킬委員會) 자문에서 좌절된다. 추밀원은 왕공째l범을 규정해 

도황실전범에 있는황족의 결혼대상에 왕족이 부합함을증명하지는못한다 

고 했다. 즉 왕공가궤범에 의해 왕족의 입장은 규정되지만， 어차피 왕공가궤 

범은 왕공족의 신분과 재산을 규정하는 것 이상이 아니며， 그것을 가지고 왕 

족과 황족의 결혼이 황실전범 제39조의 법적 근거를 얻었다고는 할 수 없다 

고본것이다. 

그런데 추밀원이 왕공가궤범 제정을 통해 결혼을 진행시키는 데 반대한 이 

유는 사실 다른 곳에 있었다. 이것에 관해서는 다카쿠(1984)의 논문에 상세 

히 분석되어 있다. 왕공기궤범 제112조에는 “황족 여자가 왕공족에게 시집갈 

때는 결혼의 의예(廠옆)를 행함. 먼저 가시코도코로(왔所) 고레이댄(皇靈없) 신 

멘(懶)에 참배하고또한천황(天皇)， 황후(뾰)， 태황태후(太皇太0) ， 황태후(皇 

太0)를 알현함”이라는 규정이 있었다. 여기서 다카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 

다. “〔추밀원은〕 조선 왕공족이 혼인문제에서 황족과 동일한 자격을 지니는 

것은 황실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라고 인식했다고 생각된다. 황실은 순수 

하게 일본의 ‘황통(皇統=황족의 정통성)’ 만으로 구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 

이었다고 할 수 있다 .. 18) 이 때문에 추밀원은 왕공가궤범의 제정을 받아들일 

수없었던것이다. 

그러나 추멸원의 입조벼l서도 조선통치상의 필요 때문에 이 결혼은 무슨 수 

를 써서라도 실현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왕공가궤범이 제정되지 않은 이 

상， 결혼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황실전범을 개정하여 황족과 왕족의 결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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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황실전범 개정의 초안을 맡은 사람은 제실회계심사국 

(땀室짧離局) 장관인 구라토미 유자부로(짧勇三郞)였다. 그의 안(案)은， 황실 

전법 제39조에 ‘껴왕(女王)19)은 왕족 또는 공족(公族)에게 시집갈 수 있음” 이라 

는 단서(但뿔)를 추가시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 개정 반대파의 이토 미요 

지는 황설전범을 개정할 경우의 네 가지 문제점을 하타노(波多野) 궁내대신에 

게 전했다. 그 중 두 가지는， ‘tD 결혼을 여왕에 제한한다고 하면 왕공족의 지 

위는 화족보다도 낮고， 예를 들면 구 유구번주(짧짧主)에게도 미치치 못하는 

기관(奇觀)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 왕공족이 일본의 황실에 시집가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상 칙허(홍밤)는 없겠지만， 이를 명문상에 규정하여 조선의 옛 

신하의 감정을 해한다면 조선통치에 큰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 2이라는 것이 

었다. 황실전범을 개정히여 왕족을 화족과 동등한 지위 또는 그 이하로 간주 

해버린다면 조선통치상 중대한 문제가 될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왕공가궤 

범을 설현시키지 못한 데라우치 마사타케(춤內正殺) 내각 다음으로 수상이 된 

하라 타카시(原敬)도 “좋은 방법이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황실전범을 개정하고 

조선 왕족을 완전히 신하로 보는 것은 조선동치에 상당한 곤란을 야기시킬 

것이다" 21)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정부는조선통치를고려할때， 황실전범을개정하지 않고칙허(刺許)를가지 

고 결혼을 행하거나(=왕족을 화족으로 간주함). 황실전범을 개정해서 왕족은 황족 

이 아니라고 명시하는 것을 가능한 한 피하고 싶었다. 그러나 추밀원을 중심 

으로 한 세력은 왕공가궤범을 제정하여 왕족을 준(準)황족=황족으로 간주하 

거나， 황실전범을 개정하지 않은 채 칙허(動許)도 없이 결혼을 행함으로써 왕 

족을 황족의 범주에 넣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1918년 11월 1일에 황실전범 개정문제를 놓고 임시 

추밀원본회의(樞劉참會誠)가 개최된다. 평소 거의 출석하지 않았던 야마가타 

(山縣) 추밀원 의장을 비롯해서 기요우라(淸浦) 부의장이 자리했고， 고문관으로 

는 이치키(-木) .고마쓰바라(小松原) .도미이(옵井)가 출석했다. 또 내각에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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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상 이하 전 각료가. 궁내성에서는 하타노 궁내대신과 구라토미 제실회 

계심사국장이 출석했다. 황질전범 개정 반대론자인 이토 미요지 제실제도심 

의회 총재는 출석하지 않았다. 황실전범 개정을 주장하는 법이론파인 호즈미 

(廳積) .도미이 ·이치키가 출석했으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황실전범이 개정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 회의의 결론은， 황설전범 제39조는 그대로 

보존하고새로이 “황족여자는왕족또는공족에게시집갈수있음”이라는조 

항을 증보(輔)'6}는 것이었다. 구라토미의 단서안(但慧)에서 ‘램’ 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 ‘황족 여자’ 로 바뀌었다. 왕족이 여왕(女王=천황으로부E~ 5촌 이 

하의 여성 황족)과만 결혼할 수 있다고 하면， 내친왕(內組=천황으로부터 4촌 이상의 

여성 황족)과 결흔할 수 있는 화족보다 낮은 지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를 피 

했던 것이다. 또 증보안(增補종)에 준거한 결혼에서는 가시코도코로(됐所) 참배 

가제외되었다 

증보라는 애매한 형태로 문제를 해결한 이유는， 황실전범을 개정하여 왕족 

이 황족이 아님을 명시하는 일을 피함과 동시에， 왕족을 황족으로 간주하지 

않고 황통(皇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종의 수단이 그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생 

각된다 22) 

여기에서 , 왜 황실전범에는 “황족의 흔가(않家)는 황족 또는 칙허에 의해 특 

별히 인정을 받은 화족에 한함”이라는 규정이 포함되었는가에 대해 짚고 넘 

어갈 필요가 있다. 스즈7'1 u}사유키 (돼木正幸)는 그것을 뀌종성(爾住)의 유 

지’ 라고 언명한다. 메이지유신 이전에는 고노에(近힘)， 구조(九條)， 이치조(

條)， 니조(二條)， 다카쓰카사(碼러)의 고셋케(五짧家)에서 황후가 될 사람을 선택 

했으나， 메이지유진 때 셋쇼(짧政)와 감파쿠(꽤白)23)가 폐지되자 새로이 흔가 

(fr隊)의 자격을 설정할 필요성이 생겨났다고 한다. 그때 황실의 귀종성’ 을 

유지하기 위해 황족 이외에는 제한된 화족만이 황족과 결혼할 수 있다는 규 

정이만들어진것이다씬 

이 ‘귀종성’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 황실에 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322 역비논딘 

일본황실의 특정을설명할때 자주사용되는말로서 ‘만세일계(萬世-系)’가 

있다. 이것은 황실의 핏줄은 왕조의 쇠퇴나 혁명에 상관없이 , 시조(始祖)로부 

터 단절되지 않고 계승되어왔다는 역사이데올로기이다. 그러나 황실이 정치 

권력을 계속 잡고 있던 것은 아니고， 가마쿠라(練습) .무로마치(室메) .에도(江 

戶)시대 정치의 실권은무사가잡고 있었다. 황실은실권 없이 국가군주의 상 

징으로서만 이용되었기 때문에， 왕조의 쇠퇴와 상관없이 계속 존속할 수 있 

었던 것이다. 이 황실의 상징성과 ‘만세일계 의 역사이데올로기를 최대한 이 

용한 것이 메이지(明治) 정부였고， 그때 근대 황실의 뀌종성’ 이 확립되었다. 

이 뀌종성’ 에 대한 관념은 현대 일본에도 뿌리 깊게 잔존하고 있어.1980년 

대 후반에 쇼와천황(昭和天皇)이 위독상태에 빠졌을 때도 일반인의 혈액을 수 

혈해도 되는지 여부가 문제시되었다. 

이은과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의 결혼이 계획되었을 때， 추밀원은 이 뀌 

종성’ 을 유지하기 위해 왕공7t궤범을 제정하여 왕족을 황족으로 간주하는 것 

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모순이 발생한다. 추밀원 

이 황실의 뀌종성’ 을 중요시했다면， 왕공가궤범을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은과 마사코의 결혼 자체를 반대해야 옳지 않았을까? 그러나 결혼에 관해 

서는 정부나 총독부뿐만 아니라 추밀원 역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일치 

된 의견을 지니고 있었다. 즉， 이은과 마사코의 결혼이란 단순히 단 한 번에 

그치는 왕족과 황족의 결혼으로 계획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 

국추밀원으로서는 이 한번의 결혼을통해 내지와조션의 ‘융화’를시사핸 

것이 목적이었지， 왕족과 황족의 결혼을 관례화시킬 생각을 지닌게 아니었 

다. 그렇기 때문에 왕공7l궤범을 제정해서 왕족을 황족으로 간주하는 것도， 

또한 황실전범 제39조를 개정하여 왕족과 황족이 차후에도 결혼할 수 있게 

하는 조치도 반대했던 것이다. 

증보(增補)된 문장이 황족 여자와 왕족의 결혼만 인정할 뿐， 황족과 왕족이 

결혼할 수 있다고 정하지 않은 점도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만약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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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여자와 황족 남자가 결혼하면， 황족 핏줄에 왕족 핏줄이 섞이는 것이 된 

다. 그러나 왕족 남자와 황족 여자가 결혼하면 황족 여자가 왕족이 되기 때문 

에 황족 핏줄에 왕족 핏줄이 섞이지 않는다. 즉 증보라는 방식을 채택한 이유 

는， 왕족이 황족이 아님을 명백히 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황통(皇統)에 왕족 

을넣지 않으려 방파제를쌓은것이었다고도할수있다. 

이은과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의 결흔계획에 있어서도 알 수 있듯이， 왕족 

이란 황족으로 간주해야 하면서도 또한 황족으로 간주하면 안 되는 존재였 

다. ‘융화’ 를 나타내는 단 한 번의 결혼은， 왕족이 가지는 이 두 가지 상반되 

는 성격으로 인해 우왕좌왕하면서 진행되었다. 그러면 왜 일본은 황통을 유 

지하그l자 하면서도 동시에 황족으로 간주되는 왕족을 창설해야 했을까? 또한 

왜 정략결흔을 해서까지 조선과 내지의 ‘융화 를 나타내야 했을까? 이러한 

문제들을왕족이라는계급이 창설되는과정을살펴봄으로써 멸f히고싶다. 

3. 왕족창설과정 

왕족은 「한국병합에 관한 조서(認판)J와 함께 발포된 「전 한국 황제를 책립 

(冊立 책봉)하여 왕으로 하는 조서o짧)J경)에 의해 창설되었다. 그러므로 왕족 

이 어떻게 창설되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국병합 조약이 성립되는 과 

정을열썩야한다.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시국해결’ 을 위해 한국에 부임한 것은 1910년 7윌 

23일이다. 그때부터 통감부(織府)는 한국정부와 궁내부(宮內府. 한국 황실에 관한 

사무를 맏는 한국의 기관. 일본 황실에 관한 사무를 맏는 일본의 기관은 궁내성이다)를 상대로 

조약체결에 관한교섭을시작했다. 동시에 일본내각(이하 패각이라고만적은것은 

멸본내각을의미함)은한국병힐L에 관한법 정비를위해 각성(省) 및 통감부와협 

의하면서 긴급칙령안(緊짧h令柔)26)에 수정을 가했다. 이처럼 조약 체결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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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에 관련된 각 안건을 긴급칙령으로 성립시키는 과정은 같은 시기에 진행 

되었으나， 이를 맡은 조직은 각각 니눠져 있었다. 조약 체결과 긴급칙령 제정 

과정은 통감부라는 중개기관을 매개히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나， 통감부 

는 한국에 있었으므로 내각의 내부 사정을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었다. 그리 

고 원래 통감부란 외교에 관해 외무대신의 감독하에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천황에게 직례(함명)하여 친재(親我)를 받아들이고 국무를 시행함’ 이라고 해 

서 내각으로부터 독립된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기도 했다. 즉， 통감은 ‘한국 

에서는 제국정부를 대표’ 27)하는 존재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지국해결’ 을 위 

해 한국에 부임한 데라우치 통감의 역할은， 긴급칙령 제정보다는 일본정부 

대표로서 한국정부 대표와 조약을 체결하는 것에 편중되어 있었다. 이에 관 

해서， 병합조약 체결 당시 통감부 외사국장(7댐局長)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 

았던 고미쓰 미도리(小짧1<)는，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조약 및 선언에 관한 대외관계에 속하는 사무는 주로 외무성에서 주관(主管)하고， 

통감은병합실행의 역할을맡으며또한병합후의조치를맡는것으로정해져 있었 

다 28) 

이렇게 통감부와내각의 연대가잘안되는불안정한상황히에서 한국병합 

계획은 진행되었다. 당연히 이 계획은 혼선을 빚게 되었다. 그것은 예컨대 통 

감부에서 수상 및 각 대신에게 보낸 중요문서가 도착하지 않는 형태로 나타 

났다. 통감부는 8월 7일， 한국병힘에 관한 법령안에 통감부 의견을 더해 수정 

한 문서를 나가오(長尾) 촉탁에게 맡겨 도쿄로 보냈다. 그런데 나가오가 좀처 

럼 도착하지 않아， 내각은 시급히 서류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통감부에 전했 

다.8월 14일에 통감부는， 도청의 위험을 무릅쓰고 외무성을 중개하여 한국 

병합에 펼요한 법령 전부를 전보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결국 나가오Jr 도쿄 

에 도착한 것은 통감부가 외무성에 전보를 보낸 다음 날， 즉 한국을 출발하여 



이원영친횡-Lμ|모토노미야 D싸코의 결혼문제와 왕족의 앙면성 325 

일주일 이상경과한 8월 15일이었다. 

마침 이때 일본 국내에서는 사망자가 1 ，061명에 이르는 대홍수가 발생했 

다. 나가오가 도쿄에 도착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 홍수로 인한 교통차단 때문 

이었다. 그러나 나가오의 도착 지연보다 더욱 큰 문제가 이 홍수에 의해 야기 

되었다. 그것은 수상으로서 한국병합 계획을 진행시켜야 했던 가쓰라 타로(桂 

太郞)가 가루이자와(輕井澤)에 있는 별장에 발이 묶여버린 것이었다.어월16일 탈 

출， 17일 도쿄 도착) 이 당시 내각의 혼란은 시바타(영田) 서기관장이 통감부에 보 

낸 다음의 전보로부터 엿볼 수 있다. “수상이 안 계시는 탓에 의견을 물어볼 

수가없다 “수상이 안계시는탓에 궁내성과협의를열 수가없다 ‘천재(天 

있) 탓에 쌍방의 계획이 서어(觸용=어긋남)한다 .. 29) 

대홍수로일본이 흔란에 빠져 있는가운데， 한국에서는데라우치 통감이 8월 

13일에 내각에 ';..1크품R결’ 에 착수한다는 생각을 전하고， 조약 체결을 위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국병합 과정은 급속히 진행되었다.8월 15일에 

고미쓰 미도리와 이완용 수상의 비서 이인식(李샤핀)이 대화를 가지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던 것 같다. 다음 날 16일에 홍수 위문이라는 핑계로 통감저(歸 

邱)를방문한이완용수상은， 데라우치 통감과함께 병힐l에 관한각서(짧별)를 

수교했다. 이렇게 해서 8월 18일에는 창덕궁에서 상례각의(常例聞뚫)가 열렸 

고， 한국내각에서 병합의 결의(決끊)가 성립되었다. 이를 기초로 8월 22일 한 

국 황제가 이완용 수상에게 조칙 (訊刺)을 내려 병합안을 가납재가(嘉써값可)하 

면， 조칙을 받은 이완용 수상이 통감저를 방문하여， 이완용 수상과 데라우치 

통감이 조인(調印)등}는 형식으로 한국병합이 성립되었다 30) 

그런데 일본 국내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홍수로 혼란에 빠져 있었는데， 조 

약 체결 과정은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었을까78월 14일에 내각에서 통감부로 

다음과 같은 전보가 보내졌다. ‘?일에 보낸 나가오는 아직 도쿄에 도착하지 

않았다. 또 외무성을 거쳐 보낸 전보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 

중에 도착하고， 통감부와별도로 협의할필요J} 없다면 오늘 내일 중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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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천횡에게 상주(上奏)한 후 추밀원에서 자문하고 다 

시 상주 수속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서둘러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 

전보를 보면， 홍수로 인해 나가오의 도쿄 도착이 늦어지면서 협의를 위한 시 

간여유가상당히 제한되어버린 것을 알수 있다. 이 때문에 내각은통감부에 

“이번 주 중에 조약을 발표하는 것까지 계획을 진행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궁내성안(宮內省案)은 협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너무 곤란하다’라며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 내각이 특히 ‘궁내성안’ 

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조약 체결 직전까지 협의 대상으로 

남아 있었던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여기서 궁내성안에 관련되는 한국 황실의 처우문제가 언제 협의되기 시작 

했고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한국병합 조약의 조문을 

재검토함으로써 한국병합의 병목이 무엇이었는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약의 조인이란， 한국과 일본이 한국병합 을 어떠한 계약으로 성립시킬까 

하는 것에 대해 합의를 표명하는 행위였다고 할 수 있다. 한국병합 조약은 불 

과 8조의 조문으로 이루어졌는데 , 그 중 제1조는 “한국 황제 폐하(階下)는 한 

국 전부에 관한 모든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 

도(鍵)함”이고， 제2조는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조(前條)에 게재된 양도를 수 

락하고 또한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함을 승낙힘J’ 이다. 조약의 필두로 내건 이 

제1조와 제2조야말로 한국병합의 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문장에 의하여 표면상일본이 한국을점령하는것이 아니라한국측의 ‘양 

도’ 요청을 받아틀인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통치권의 ‘양도’ 를 실행한 한국 황제를 ‘일본’ 

국내에 보존하는 것이었다. 그것도 단순히 ‘일본 국내에 보존하는 것。1 아니 

라， 내지와 조선이 동등한 입장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했다. 통감 

부와내각은이방법을둘러싸고조약발포직전까지 ‘궁내성얀을협의했다. 

이 한국 황실 처우(處遇)문제는 병합방침이 기안되었을 때부터 중요안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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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병합문제가 본격적으로 협의되기 시작한 것은 1909년 4월 10일， 레이 

난Z봐(靈縣)에서 열린 가쓰라 타로(敏郞l ， 고무라 주타로(/j뺨밟Bl ， 이토 

히로부미 (伊蘭博文) 회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가쓰라와 고무라는 병합 반 

대론자였던 이토를 설득하여 병합 찬성을 얻어낸다. 그리고 2개월 후 이토가 

통감을사임하기 전에 고무라의견을바탕으로외무성 정무국장구라치 데쓰 

키치(융知鐵吉)가 제1호 방침서 및 시설대강서(施設大鋼좁)를 기안했다. 이것을 

더욱 수정하여 제2호 방침서가 작성되었다. 그 속에는 ‘왕가(王家=한국 황실)를 

태공(太公) 전하로함’ 이라는 방침이 들어 있는데， 그것은고무라와이토사이 

에서 의견일치를 본 것이었다. 이후 1910년 6월 초순부터 7월 히순까지 병합 

을 더욱 자세히 연구하고， 수상 관저에서 열린 병합준비위원회 (1給f輔委員셉) 

에서 원안(原案)이 의정(~疑)되었다. 여기서 먼저 의제로 올린 것은 ‘한국 황 

실 및 공신(功멈)의 처분’ 이었으며 , 그 자세한 내용을 보면 “현 황제의 존칭(尊 

稱)을태공(grand duke)이라고하고， 이는세습판것으로함. 단， 선제(歸=고 

종)는 그 대에 한해서 태공(太公)으로 함 찍친왕(義親王) 이하 한국 황혜 대 

해서는 공작(公휩)을 수여함:'31)이라고 되어 았다. 이처럼 병합준비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협의된 문제는 한국 황실 및 공신(功멈) 처우에 대한 것이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는 고마쓰 미도리의 다음과 같은 회고에서 

도 알 수 있다. 찍교문제도 중요했지만 지금 당장 긴급한 문제는 한국 황제 

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 , 고관 귀족들을 어떻게 처우할 것인지 , 그리고 국민 

전체를어떠한방침으로지도할것인지， 이 세 가지였다 

이 한국 황실 처우안은 7월 8일의 형식적인 각의(間펴) 결정을 거쳐 천황의 

재가(我可)를 얻게 되고， 병합방침 안에는 “현 한국 황제인 이가(李家)는 세습 

하게 하고 그 정통에게는 태공(太公l ， 그 세사(世댐=후사)에게는 공(公)을 칭하 

게 하고， 현 태황제(太皇帝)에게는 그 대에 한해 특별히 태공(太公)의 존칭(尊 

稱)을 수여향’， ‘찍친왕(義행王) 이하 이조(짧)의 황혐l 대해서는 그 반위(班 

位)에 따라서 황족처럼 대우하고또한공작， 후작， 백작을수여하여 상당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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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서를 하사(下服)함’ 32)이라고 명기되었다. 이 시점에서는 한국 황제를 태 

공으로 책봉하도록 되어 있었다. 한국 황제를 공(公=public)이라는 한자를 사 

용해서 책봉하려고 한 것은， 특정한 국가나 지역을 연상시키는 병칭을 피하 

기 위해서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여기서 한국 황실을 ‘전하 라는 경칭을 사 

용하여 마치 일본 황실처럼 예우하면서도 동시에 황족이 아닌 ‘태공’ 이라는 

새로운 계급을 만들려고 했던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일본은 내지와 조선이 동 

등한 입장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한국 황제를 일본 황실과 동등하게 책봉해야 

했지만， 일본 황실 안에 넣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한국 황실 처우안을 가지고 7월 23일에 한국에 부임한 데라우치 통 

감은 8월 16일에 처음으로 이완용 수상과 병합에 관한 회담을 연다. 그때 이 

완용 수상은 병합 조약 체결의 조건으로 ‘대한제국’ 이라는 명칭을 소멸시키 

고 ‘조선’ 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은 받아들였지만 한국 황제의 명칭에서 ‘왕 

(王)’ 자를 없애는 방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꽤공’ 이라는 칭호를 준비했던 

일본의 병합안에 대하여 한국측은왕호(王號)를요청한것이다. 그날밤， 이완 

용 수상 대신에 조중응(廳應) 농상공상(關I相)이 데라우치 통감을 방문하 

여 ‘현 황제는 창덕궁 이왕(李토) 전하， 태황제는 덕수궁 이태왕(李太王) 전하， 

황태자는 왕세자(짧子) 전하의 칭호를 사용해서 한국 황실 및 원로(元老)의 

의향(意向)을 완화시키는 것’ 을 요구했다. 데라우치 통감은 왕호에 관해 타협 

하지 않으면 조약 체결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걱정하여 왕호 사용을 인정했 

다셋 8월 15일에 고마쓰 미도리가， “현 이완용 내각이 병합 담판(談判)에 응 

할지 어떨지를 확인하려는 것은 무리한 주문이고， 쓸데없는 노력으로 끝날 

것임에 틀림없다 .. 34)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시점에 

서 통감부 측은 조약 체결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왜 이완용수상이 집요하게 왕호를남기려고했는지에 대해서도짚 

고 넘어가야 한다. 대한제국이 성립한 것은 1897년이었고， 그 전까지 조선은 

중화세계(中華世界)의 일부분이었다. 중화세계에서는 ‘국가(國家)’ 와 자직(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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樓=땅을맡는신과곡식을맡는신)’ 이 동일시되었다. 그러므로 그 땅이 ‘국가 로 존 

재하기 위해서는 그 땅의 자직’ 을 제사 지내는 ‘왕’ 이 있어야 했다. 이 중화 

황제(中華皇帝)에게 인정된 ‘왕’ 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으면 ‘국가 가 될 가능 

성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완용은 끝까지 그 ‘이름’ 을 지키려고 했던 것 

이다 35) 융희황제가 민병석(閔困奭)과 윤덕영(캠鐵)을 통김에게 보내 전했던 

인사문에서도， 지신은 이후 국무에 손을 떼고 ‘단지 우리 일가(-家)를 정리하 

여 우리 종가(宗家)의 제향(察享)을 영구히 남기게 한다’36)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이완용의 그런 행동을단순히 애국심이라고만설명할수는 없다. 조중 

응이 황실 및 원로(元老)의 의향(意向)을 완화시킬 것을 요구한 것처럼， 한국정 

부나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방펀이라는 측면도 있었다. 또한 자기 입장을 지 

키기 위해서 국가의 근거인 ‘왕’ 을 지키려고 했다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 

에 관해서는 앞으로 상세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병합 문제는 이렇게 왕호에 관한 일본과 한국의 줄다리기 속에서 점차 

진행되었다. 병합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한 한국 황실 처우얀이 조약 체결 불과 

6일 전에 갑자기 변경되었기 때문에， 통감부와내각은새로운 대응을서둘러 

야 했다. 한국 측의 왕호 요청을 받아들인 데라우치 통감은 8월 17일자 전보 

로책봉안의 수정을요구했다. 이 전보를받은가쓰라수상은다음날조서Wì 

좁)를 ‘공’ 에서 ‘왕’ 으로 고쳐 쓰는 것을 승낙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간단 

히 끝나지 않았고， 왕호 문제는 더 많은 우여곡절을 겪는다. 통감부 측이 내 

각이 작성한조서안(認藝)에 ‘책립(冊立)하여 왕으로함’이라고쓰여 있는부 

분을 문제시한 것이다.8월 23일， 통감부의 고다마(兒玉) 비서관은 ‘조선왕(朝 

蘇王)’이라는명칭처럼 한지방의 대표자가될 가능성이 있는명칭은장래 화 

근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왕’ 위에 ‘이(李)’ 를 붙여서 ‘이왕(李王)’ 이라고 칭 

하게 하도록 요청했다 37) 이 요청을 받은 내각의 시바타(않田) 서기관장은 “조 

서(認훔) 중 이왕을 왕으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보내주신 전보처럼 생각 

했으나， 여하튼 문장상에서는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보내주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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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에 의거뼈 궁내성과 협의했는데， 현재 위와 같은 주지를 보충하는 고시 

안(告示案)을 내는 것으로 해결할까 생각 중이다" 38)라는 답장을 보내， 이미 확 

정된 조서(짧書)를 고쳐 쓰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나이에 대해， 이번에는데라우치 통감이 가쓰라수상에게 전보를보내 

아의를 밝혔다. “왕책립(王冊立)의 조서 (~tl뽑) 중， 저는 특히 이왕(李王)이라는 

문자를사용했는데，그쪽에서 이것을단지 왕(王)이라는문자로고쳐 쓰셨다. 

( ... ) 단순히 왕이라는칭호(稱號)를사용한다변 종래의 사정을고려할때， 조선 

왕(朝縣王)이라고 칭하고 싶은 희망을 제안할 위험성이 었다. 그래서 저는 이 

왕(李王)이라는 문자를 선택하여 미리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다. 조서(訊 

홈)를 확정했다는 말씀을 틀었지만 아직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고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고려하시기 바란다" 39)라는 내용이었다. 즉 조서(짧뽑)의 문구를 ‘왕 

(王)’ 에서 ‘이왕(李王)’ 으로 고치도록 요청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가쓰라 수상 

은 “궁내대신과도 깊이 협의하여 , 조서안(案) 중 ‘책립하여 왕으로 함’ 의 아래 

‘창덕궁이라고 칭하여’ 라는 부분을 ‘창덕궁 이왕이라고 칭하여’ 로 고치고， 

또한 ‘덕수궁이라고칭하여’라는부분은 ‘덕수궁이태왕이라고칭하여’로고 

친다’ 4이라고 답했고， 조서(歸)는 ‘왕(王)’에서 ‘이왕(李王)’으로 ‘태왕(양)’ 

에서 ‘이태왕(李太王)’ 으로 수정되었다. 일본은 한국의 통치권을 ‘양도’ 한 한 

국 황제를 ‘일본’ 국내에 보존해야 했으나， 그때 한국 황제를 일본(=일본 황실) 

에 대립하는 한국(=한국 황설)~서가 아니라， 원래 한국의 한 기족인 이왕가 

(李王家)로서 ‘일본’ 에 편입시키파 했던 것이다. 

이은과 마사코는 1927년에 1년간 유럽 여행을 떠났는데 , 이 계획도 왕족의 

호칭 때문에 실현되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유럽 신문이 이은을 Prince 

of Lee’ 가 아니라 Prince of Korea' 라고 쓰는 것을 걱정한 일본정부가， 좀 

처럼 여행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일단 중지된 이 계획은 이왕직 시 

노다 지사쿠(條田治策)가 정부에 직접 교섭함으로써 겨우 실현된다. 그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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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비공식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41) 이 예도 일본정부가 왕족의 호 

칭에 대해 얼마나신경을 썼는지를 알려준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할것은， 위에서 말한것처럼 왕족을한국의 한가 

족인 이왕가로서 책봉하고는 았으나， 왕족보(王族諸)라는 왕족의 호적에는 이 

름만써 있다는사실이다. 예를들면 일반적으로왕세자는 ‘이은(짧)’이라고 

하지만 호적상에는 }봐 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42) 이것은 왕족을 황족 범주에 

넣었다는 의미이다. 씨 <a 성)는 황족이 신하에 대해 부여하는 것이므로 황족 

은씨를 7찌지 않는다. 왕혜게 씨<a 성)를붙이지 않음으로써 황족의 신하 

(昆下)로간주하지 않는한편， 책봉의 조서(짧뽑)에는 ‘왕(王)’이 아닌 ‘이왕(李 

王)’ 으로 써놓았다는 점에서 당시 왕족 책봉의 복잡함을 엿볼 수 있다. 

4. 황족인 왕족과 황족이 아닌 왕족 

한국 황실 처우안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병합이 한국 황제에 의한 통치 

권의 ‘양도’ 이며， 내지-조선의 계층화가 아니라는 명목을 표명하는 데 중요 

한 안건이었다. 그 때문에 통감부와 내각의 협의는， 왕족의 ‘일본’ 에서의 지 

위나 명칭문제 때문에 혼란을 겸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한국 황실 처우문 

제에 관한 통감부와 내각의 협의가 대홍수로 인한 수상의 부재 등으로 흔란 

에 빠져 있을 때， 데라우치 통감은 흥미로운 생각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것은 

“왕의 선하(宣下)에 관해서는 칙사(뼈헛)를 파견하시거나， 총독(總캅)에게 위임 

하시거나， 아무래도 상당한 의식(點)으로 행등}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 43)라는 것이었다. 데라우치 통감은 조약 발포와 동시에 한국 황제를 왕족 

으로서 책봉"Ò}는 것을 선하(宣下=천황의 의향을 하달)하기 위해 칙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보았다. 조약 체결 전후에는 한국 황실 처우문제가 중요 안건이었지 

만， 체결 후에는 그러한 처우를 의식(않式)을 통해서 밖으로 표명할 방법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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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협의되고있었다. 

이러한데라우치 동감의 요구에 대해내각은 궁내성안에 있듯이 왕족은어 

디까지나 조서(訊뽑)에 의해 발포하는 것이며 선하로 할 것은 없다고 했지만， 

동시에 “상당히 정중한 양식을 갖추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도 나타 

내었다. 여기서 내각이 제시한 안은， 조약 발포 날은 우선 데라우치 통감이 

조서(歸)를 한국 황제 빛 태황제에게 전승}는 것으로 하고， 내지에서는 발포 

후 따로 칙사를 파견하고 또 하사품(下陽品)을 준다는 것이었다.쩌) 

궁내성은 왕족을 황족으혹 간주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통치가 현실적인 

문제인 통감부는 한국병합의 체면을 중요시하여， 왕족 책봉에 대해서 그냥 

조서(認좁)를발포하는것뿐만아니라칙사를파견해서 하사품과함께 전달시 

킨다는방법을요구했던것이다.그리고내각은이에조건부로응했다. 

이는 “입황태자(立皇太子) 때의 예에 따른’ 45) 대우였으며 , 곧 한국 황제를 황 

태자의 대우로 취급할 방침을 의미하고 있었다. 여기서 입황태자의 의식(않式) 

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 . .!i!.자u"황실사전(皇室事典).1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었다. 

황장자(皇長子)는 입태자(立太子)의 의례를 행하거나 행하지 않음에 관계없이 태 

어났을 때부터 황태자로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입태자의 의례를 행 

하고 입태자의 조서(訊書)를 발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한다면， 황실전범의 의해 

(義解)에도 있듯이， 이 위엄 있는 의식(備式)에 의히여 전 국민에게 이 사실을 주지 

시키기위해서다짜 

결국 이것은 위엄 있는 의식을 통해 그 사실을 인민에게 표명하기 위해서 

행승}는 행사였다. 입황태자의 의식을 왕족 선하(宣下)에 채택했다는 것은， 왕 

족을 그 나름의 지위로 ‘일본’ 국내에 책봉한다는 것을 의식을 통해 인민에게 

보여주기위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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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한국 황제를 일본 황실의 지위로 책봉하는 책립식(冊立式)은 9윌 1일 

에 행해졌는데， 이것은 8월 29일 조약 발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었다.29 

일에 이미 체결되어 있는 조문을 발포하는 것으로 일본은 그 ‘계약’ 을 발효시 

키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수략 한 천황이 한국 황제를 왕족으로 맞이하기 

위해 발포 직후에 칙사를 파견한다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감부 

와 내각은 조약 발포가 8월 29일로 정해져 있는 이상， 그때까지 한국 황실 처 

우안을정리하고의식(않式)의 준비도마쳐야했다. 

그런데 8월 22일 조약 체결로부터 8월 29일 발포까지 통감부·수상·궁내성 

의 협의를 보면， 한국 황실 처우안 및 그 책봉 방법은 결코 원활하게 정리되 

지 못하고 있다. 한국병합 이후 직접 조선을 통치해야 했던 통감부는 한국 황 

제를 황족처럼 대우하도록 요구했는데， 궁내성은 어디까지나 황족의 정통성 

을 고집하고 있었다. 조선통치보다 황족의 정통성을 고집하는 궁내성의 생각 

은내각의 방침에도영호탤주어， 시바타서기관장은 ‘칙사파견 때 하사품이 

있다고 그저께 전보로 전했는데， 더 의논한 결과 이번에는 하사품 없이 행하 

는 것으로 변경한다 .. 47)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데라우치 통감은 조선통치의 

측면에서 왕족 책봉문제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가쓰라 수상에게 항의의 전보 

를 보낸다. 데라우치 통감은， 한국병합이 “피아통합적의사(彼我체合的월면、=서로 

가동의한생각)의 발현에 의해 시국(時局)을해결하려고노력한. 일이므로 “한국 

종실(宗室)을 영구히 존속시켜야 하며 , 또한 이에 대해 상당한 예우를 하는 것 

은반드시 우리 지존(至尊=천황)의 지인지덕(至f二至德)한넓은마음을일반인민 

에게 표시하게 될 것이다”라고설명하고 ‘한국국민을그은혜와덕택으로감 

동시키어 눈물이 나도록 한다”얘)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고 나서 “파견하는 

칙사에게 우리 황실의 하사품을 맡겨 이것을 조서 사본과 함께 준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역사를 생각해봐도 이레는 아니라고 믿는다”라고 말하고， 황족 

정통성을 고집하는 궁내성안을 부정하고 가능한 한 정중한 형식을 취할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행위는 ‘즉 장래의 정략상에 적지 않은 관계가 있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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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에서도 드러나듯이 조선통치를 김안한 생각이었다. 

정중한형식을요청한데라우치 통샘 대해서 가쓰라수상은， “하사품(下陽 

品)에 관한 안건을 재고한 결과， 칙사 파견 시에 무엇인가 일본풍의 물건을 주 

는 것으로 궁내대신과 협의했고， 왕·태왕·왕세자 세 명에게 두루마리(비단 같 

은 직물)를 주는 것으로 준비 중 이라는 전보를 보내고， 궁내대신과 협의하여 

데라우치 통감의 주장에 응하기로 했다. 게다가 이 전보에서는 다음 26일 오 

전 10시에 예정되어 있는 한국 황태자(이은)의 참내(參內) 시에는 평상보다 정 

중한 대우를 하고 하사품도 준비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것은 데라우치 통 

감이 직전의 전보에서 “한국병합이 다가오는 현재， 한국 황태자에 대한 대우 

도 크게 변경하지 마시기를 바란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이전과 

외견이 달라진다면 한국 국민의 감정을 심하게 자극하여 그 결과 우리 천황 

에 대한 신의(信義)를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다”라고 주의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것으로 일본은 왕족을 황족과 동등하게 대응할 것을 더욱 명확히 했다 49) 

통감부가 주장한 한국 황실에 대한 처우는， 한국병합이 표면상 조선의 종속 

화가 아니고 ‘피아통합적의사(彼我統짧짧、)의 발현’ 인 것으로 히는 데 불가 

결한 것이었으며， 장래의 조선통치를 고려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통감 

부는 반드시 왕족을 황족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통치상 이점(利點)에 따라 왕족은 황족이 아니라고 간주하’ 기도 했 

다. 그 단적인 예로， 왕족의 감독권문제에 대해서는 통감부와 궁내성의 생각 

이 역전되고있다. 

궁내성은 왕족 감독에 관해서 황실령(皇숲令)을 발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왕족 감독권은 궁내성에 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데라 

우치 통감은 가쓰라 수상에게 전보를 보내 총독이 왕족 감독권을 가져야 한 

다고주장했다. 데라우치 통감은 이 전보에서， 먼저 왕족의 세비(歲옆)를국고 

(醒)로부터 직접 지출하는 것은 왕족을 황족과 구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 

이라고 하여， 왕족과 황족의 차이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 이 생각을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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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내성이 왕족감독권을얻으려고하는것을비판하고， 더 나。까 “원래 정치 

상 화란의 원천인 구 한국 황실에 대한 감독권을 직접 그 땅의 동치자가 될 

총독의 권력 내에 놓지 않으면 장래 성공적으로 통치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갑자기 심상의 순서로 황실령(皇室令)을 발포하는 것은 성급한 정책이 

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고 나서 데라우치 통감은， 왕족 감독권문제는 중 

대한 안건이기 때문에 통감 혹은 부통감이 상경했을 때 협의해야 하므로， 시 

급한 황실령 발포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50) 왕족 감독권문제에 관해서는 

실제적인 통치를 고려한 방침이 우선되어 한국병합이 ‘피아통합적의사(彼我統 

合的효띤、)의 발현’ 인 것처럼 미봉해야 할 필요는 일단 제쳐두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은왕족을황족으로간주하지 않는요인이 되었다. 

일본에는 한편으로 통감부의 왕학11 대한 서로 모순적인 생각이 병행하여 

존재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한편 궁내성을 중심으로는 황족 정통성을 주장 

하는 생각이 복잡하게 교착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복잡한 생각 때문에 

신민이 아니지만황족도아닌계급， ‘ ... 가아니다’라는부정을통해서만존재 

할 수 있는 왕족이라는 계급이 창설되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일본 황실의 은 

혜와 덕택을 받는’ 것으로 황족과 같은 외면을 가진 존재였지만， 동시에 ‘정 

치와의 관계가 끊긴’ 51) 존재로서， 당시까지의 일본에도 존재하지 않는 계급 

이었다. 왕족은 ‘일체(→體=황족의 예우를받는다)’와 ‘차이(差異=황동으로부터 배제된 

다)’ 의 상반되는 성격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은 표면상 내지와 같은 ‘일본’ 이 

라고 설명되면서도 내지와는 구별된 조선이라는 존재를 표상하게 되었다. 일 

본정부는 조선이 ‘일본’ 의 일부이며 식민지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내지와 구 

별된 정책을 펼쳤다. 그리고 그러한 모순을 덮어 가리기 위해서 흉화’ 라는 

명목을 항상 재생산해야만 했다. 한국병힐L이 한국 황실에 의한 통치권의 ‘양 

도’ 라는 명목으로 행해진 이상， 원래 한국 황실이었던 왕족이 명목의 재생산 

에 관계가 없을 리 없었다. 이렇게 해서 왕족과 황해 의한 정략결혼이 황실 

전범 개정이라는 곤란한 문제를 안으면서도 단행되어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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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이상에서， 왕족 이은과 황족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의 결혼이 황실전법 개 

정이라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서도 집행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유 

를 왕족의 양면성을 통해서 설명해보았다. 왕족의 양면성은 왕족 창설 과정 

에서 통감부·한국 정부·궁내성 사이의 술책에 의해 형성되었다. 만약 한국병 

합을 실시하는 데 한국 황제에 의한 통치권의 ‘양도’ 라는 명목이 필요 없었다 

면， 만약 한국 측이 왕호에 집착하지 않았다면， 만약 일본이 ‘일본인’ , ‘황족’ 

에 대한 배타적인 순혈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왕족이라는 애매한 계 

급은 창설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국병합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요 

인이 존재했고， 그리히여 황족이라고도 황족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 왕족 

이라는계급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창설된 왕족은내지와조선의 융화’리는 한국병합의 명목 형 

성에 이용된다. 왕족을 ‘융화 에 이용하는 세력은 왕족을 O}j{] 황족처럼 대우 

했으나， 황족의 경계를 지키려고 하는 세력은 황족에서 왕족을 배제하려고 

했다. 즉 명확한 규정이 없는 왕족은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변화했던 

것이다. 

왕족 창설기에 통감부는 한국병합 후의 조선통치를 고려해서 왕족을 황족 

과 같이 대우하려고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병합이 ‘피아통합적의사(彼我 

統合的효思)의 발현’ 인 것처럼 미봉하여 한국 국민의 찬동을 얻으려고 했던 것 

이다. 그러나 궁내성은 그러한 방침에 반대했다‘ 통감부가 왕책립(王冊立) 때 

칙사(빼훗)를 파견해서 정중하게 거행해야 한다고 진언한 것에 대해서도， 궁 

내성은 어디까지나 칙사를 파견하지 않고 형식대로 거행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황족 정통성을 중요시했던 것이다. 

궁내성과 대립하며 왕족을 황족으로 간주하자고 주장했던 통감부였지만， 

그들이 중요시한 것은 조선통치이며， 조선통치를 위해서 이점이 된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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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때는 왕족을 황족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궁내성이 왕족에게 황실령(皇室令) 

을 적용하여 궁내성 감려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통감부는 “왕족은 황 

족이 아니므로 황설령은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여 통감부(병합 후의 총독부)가 

감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왕족을 둘러싼 세력에 따라 왕족의 해석은 어지럽게 변화하고， 

그 변화 속에서 한국병합의 명목(융화)이 선전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은과 나 

시모토노미야 마사코의 결흔계획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 결혼에서 왕족이 

황족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융화 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상， 그와 동시에 왕족 

이 황족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황실전범 개정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이은과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의 결혼은， 황실전범에 

‘황족 여자는 왕족 또는 공족에게 시집갈 수 있음’ 이라는 문장을 증보(增補)하 

는 것으로 실현되었다. 이는 황실전범을 개정하는 일 없이， 게다가 여왕(女王) 

뿐만 아니라 내친왕(內*묘)도 왕족과 결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왕족을 

황족과 같이 간주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황족의 여자만을 왕족의 결혼 대 

상으로하여 황팩1게 왕족의 핏줄이 들어가는길을차단한것이기도했다. 

일본은 조선통치가 식민지화라는 사실을 ‘융화’ 라는 말로 덮어 가리려고 

했는데， 일본이 그러한방침을집행하는이상언젠가는왕족과황족이 ‘융화’ 

의 표본으로서 결혼해야 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렇게 미봉책으로 

외관을 다듬어도 실제로는 일본이 황족의 정통성을 다 버릴 수 없었기 때문 

에， 왕족과 황족의 결혼은 황실전범 개정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내포할 수밖 

에없었다. 

왕족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면서 황족과 같이 대우된 것처럼， 조선은 

‘일본’ 이라는 애매한 말로 통치되었다. 그리고 왕족을 황학11 넣지 못한 것처 

럼， 조선은 내지와 구별되어 통치되었다. 왕족을 통해서 조선통치의 명목과 

실제 정책의 괴리를살펴봤는데， 그것은그대로 ‘일본’에서의 조선과내지의 

관계를보여주고있다. 왕족이 정책의 여러 장면에서 ‘일체(-體)’와 ‘차이(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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異)’ 의 양면을 나타낸 것처럼， 조선도 그러한 양면성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었 

다. ‘일체(명목묘서의 융화)’ 만으로도 ‘차이(내지와 조션의 구별궈민지적 통치)’ 만으 

로도 설명되지 않는 조선통치의 역시는， 이 상반되는 개념이 동시에 존재했 

음을 파악해야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조선통치가 식민지화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 

과 대한제국의 관계상， 일본은 구미의 식민지 통치처럼 조선을 분명히 식민 

지라고말할수없었기때문에，조선과내지를동등하게통치하는것처럼 ‘일 

본화( 日本化)’ 라는 방편을 시용했다고 보는 것이다. 조선인이 보면 식민지화도 

‘일본화’ 도 주권을 빼앗긴 것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통치자는 종주국걱민지 

라는 주종관계가 아니라는 명목으로 통치하면 어느 정도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통치에서는 한국병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조션을 ‘일본화’ 하는 것， 즉 동화(융화)정책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해서 조선의 개별성을 빼앗는 행위가 ‘조선을 위해서’ 라는 이유 

로 실행된다는 뒤틀린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예를 들면 창씨개명(創民改名)을 생각할 때도 중요하다. 일본 

은 이미 1911년에 제정한 총독부령 저1]1 24호 「조선인의 성명 개칭에 관한 안 

건」으로 조선인이 내지인과 구별하기 어려운 성명을 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는데도， 1940년이 ‘황기(皇紀) 2600년’ 이라는 이유로 ‘은전(恩典=혜택)’으 

로서 창씨개명을 실시했다. 물론 창씨개명에는 조선에 징병제(용댔i!ìlj)를 시행 

하기 위한준비 등여러 가지 이유가있었지만， 조선의 개별성을말살하는것 

이 조선인에 대한 ‘은전’ 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었던 것 역시 본문에서 밝힌 

뒤틀린 구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개별성의 말살。1 마치 바람직한 일처 

럼 행해진 이 구조는， 개별성을 분명히 말살하는 것보다도 더욱 비관할 만한 

것이라고생각한다. 

또한 현대사회에 던지는 이 정략결혼’ 의 역사적 의미에 관해서도 언급하 

고싶다. 본문에서 말한것처럼， 왕족이란조선을표상히는존재로서 쉽게 조 



018영친웰-L뻐토노미야 0싸코의 결혼문쐐 왕족의 앙연성 339 

선동치에 이용되었다. 그것은 황족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특정의 지역을 대표하고 상징이 될 수 있는 존재는 권력을 가지기 쉽지 

만， 동시에 권력에 이용되기도 쉽다. 요즘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황실에 

관련된 문화가 유행하고 황실을 바라는 소리도 높아지고 있다.(2001년에 개설된 

‘대한황실재건회’ 라는 사이또 존재한다. http://www.hwangsamo.com/) 이 논문은 그러한 

경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인 생각이 필요하 

다고지적하고싶은것이다. 

민족주의의 고양은 어떤 카리스마를 가진 영웅을 필요로 한다. 황우섞 교수 

의 사건은 그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한 감정은 황실을 바라는 생 

각과 결합되기 쉬울 것이다. 그런데 핏줄의 세습만으로 카리스마를 가지는 

황실은 너무 불안정한 존재이다. 조선통치에서 이은과 나시모토노미야 마사 

코가 이용된 것처럼， 그리고 이은의 한국 귀국이 실현된 이유가 그 카리스마 

를 이용하려 했던 박정희 때문인 것처럼， 황실 자체가 권력을 가지지 않아도 

집정자는 그와 정치를 연결시키려고 한다. 국민이 카리스마를 기대하면 할수 

록 그러한 경향은 강해진다. 태어났을 때부터 민주화된 사회에서 자라온 젊 

은이들은이러한문제를한번 생각해볼필요가있지 않을까한다. 

o}-^l막으로 왕족 이은과 황족 나시모토노미야 o}사코가 아니라， 인간 이은 

과나시모토노미야마사코의 결혼이라는관점에서 이 결흔에 대해 약간첨언 

하고 싶다. 이 결혼 직전에 이태왕이 서거하고 암살당했다는 소문이 니돌아 

마사코는큰충격을받았고， 이은은그런 마사코를돌보았다고한다. 이에 대 

해서 o}사코는 “그 따뜻한 마음을 느꼈을 때， 이 분과 함께라면 격동하는 어 

떠한 운명에도 침아갈 수 있다는 용기가 마음으로부터 가득 넘쳐흐르는 것을 

느꼈다”라고 한다. 결혼 직전에는 o}.사코가 금(琴)을 연주하고， 맑은 날에는 

산책이나 테니스를， 비 오는 날에는 빚벼!서 트럼프를 했다. 마사코는 과묵한 

이은 옆에서 ‘탄지 함께 있을 뿐인데 가슴 깊이 여자의 행복을 깨달았다 .. 53) 

라고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평민도 황족도 아닌， 그리고 한국인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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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아닌 두 사람은 무국적으로 고생스럽게 살아갔다. 그러던 중 이은이 뇌 

혈전으로 쓰러지기까지 했으나 두 사람이 헤어지는 일은 없었다.1970년 4월 

28일에 금혼식(金婚式=결혼쉰 불을축하함)을 맞이한 니흘 뒤， 이은이 세상을 떠 

났다. 마사코는 한국에서 장애자복지재단 명휘원(明陣園)을 설립히여 복지활 

동에 전념하다가 1989년에 세상을떠났다.복지활동은생전의 이은이 계획한 

것이었고， 명휘는 이은의 아호(雅號)였다. 

주제어: 왕족， 황족， 정략결혼， 귀종성(貴種性) . 왕호(王號). 체면， 명목. 

1) 한국에서는 한일합방(韓 日合채)이라는용어를주로사용하지만 이 논문에서는조약 이름인 

한국병합(韓國땀合)을그대로사용했다. 한국국립국어원이 펴낸 r표준국어대사전.Jj (1999) 

은 한일병합(韓日힘合)을 표준어로 규정하고 있고， 한일합방은 한일병합의 이전 용어라고 

설명하고있다. 

2) 한국병합 이후의 반도(半島)를 나타내는 말로는 ‘조선(朝蘇)’ 을， 일본 열도(列島)를 나타내 

는말로는 내지(內地Y 를당시 사용되었던 대로사용한다. 

3) 1929년에 외지(外地)통치를위한중앙통일기관으혹서 척무성(招務省)이 설치된다. 원안에 

는 척식성(折植省)이라고 되어 있었으나， 조선이 식민지가 되어버린다는 이유로 명칭이 변 

경되었다. 

4) r前韓國皇帝 7 冊 ‘νf 王 rÞ뚱;;z../ 듭B書J ， 1910년 8월 29일 발포. 

5) 高久짧之介大正期皇室法令창èiJ< ε*，51爭(下)J ， ~社會科學Jl， 第34號， 1984; 高久짧之介， 

「近代 日 本 0)皇室制度J ， 없木正幸 編近代日 本η웹L없; 近代天皇JJ ， 吉川弘文館， 1993.

6) 高久짧之介(1993) ， 158쪽. 

7) 李英珠通婚規則b ‘ G .7-;.. t-=.皇室η『純血性JJ ，日 本民ftì-學Jl， 第225號， 2001. 이 연구의 관섬 

은왕족이 아니라， 황실을통해 일본의 ‘家’ 제도를고찰하는데 있다. 

8) ‘ ’ 가 없는 일본은 한국병합 이전의 일본을， ‘일본’ 은 한국병합 이후 열도(列島)와 반도(半 

島)를포괄하는 영역을 의미하는용어로서 사용한다 

9) ~讀賣新聞Jl， 1916년 8월 3일. 

10) 李方子流hη호 "i ì'::'Jl , 양佑社， 1994 ， 30쪽. 

11) 李方子(994) ， 30쪽. 

12) 權磁四郞介李王宮秘史J ， 朝‘행‘￥新聞社， 1926， 1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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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조선귀족은 “그 작위(협位)에 응하여 회족령(華族令)에 의해 유작자{有뽑者)와 동일하게 

대우받음”이라고규정되어， 법률상화족과 동둥한 대우를 받았다. 이는왕족에 관한규정 

이 명문화되지 않은채 단순히 조서(認書)에 의해 “황족의 예우를받고특히 전하{願下)의 

경칭(敬稱)을사용함” 이라고 애매하게 처리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14) 이 결흔계획이 알려지자 경성(京城)의 에조시야(續草紙屋)에서는 이은과 마사코의 초상화 

가판매되어， 경성에 올라온사람들이 서로다투어 샀다고보도되었다，(W東京朝日新聞~ , 

1918년 11월 28일) 한편 결혼계획에 반대하는사람도 있었다. 내지에서는 약흔발표와동시 

에 도쿄 시부야(混갑) 미타케(美竹)의 나시모토노미야 저택으로 끊임없이 협박전화가 오 

고， 벽에는 낙서와 짓꽃은 벽보가 붙었다고 한다，(뽑邊Aε IJ , W日韓皇室秘話 李方子~，

讀賣新聞社， 195엉) 

15) 高久짧之介(1984) ， 124쪽. 

16) 왕공가궤범의 공(公〉은 공족(公族)을 의미한다. 공족이란 한국황제의 친족들로서， 순종황 

제의 남동생언 이강(李뼈)이나 고종 태황제의 형인 이재면(李載흉) 동을 들 수 었다. 왕족 

과 같이 황족의 예우를 받고 특히 전하(願下)의 경칭(敬稱)을 사용했으며， 그 지위는 세습 

이었다. 공족의 부인은공비(公姐)라고했다. 

17) 왕공가궤범은 결혼문제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병합 이후에 뒤로 미뤄져왔 

던 왕족의 법적 규정을 명문화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었다. 

18) 高久짧之介(984) ， 119쪽. 

19) 여기서 말하는 여왕은 왕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황으로부터 5촌 이하의 횡족을 의 

미하는 것이다，(남자는 왕) 4촌 이상의 여자는 내친왕(內親王)， 남자는 친왕(親王)이라고 

했다. 

20) 高久짧之介(1984) ， 129쪽. 

21) 頂奎一郞編， wlJl(敬 日 등~， 第5卷， 福村出版， 1981 ， 19쪽. 

22) 高久짧之介(1984)에도 설명되어 있듯이， 법안에 개정 반대파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반영하 

는방식을통해 그들을회유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것도고려해야한다. 

23) 천황이 어리거나정무를맡지 못할경우에 천황대신에 정무를맡거나천황을보좌하는관 

직. 이 관직은고셋케(五播家)가 맡았다. 

24) 짧木正幸 W皇室制度!， 岩波書店， 1993， 71쪽. 

25) r前韓國皇帝7冊νf王 rTÂnB좁J ， 191O년 8월 29일 발포. 책립(冊立)은 칙명(刺옮)에 

의해 황태자나 황후를 정식으로 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왕족에 관해서는 책립이라는 말보 

다 ‘책(冊)함’ ‘왕책립(王冊立Y 이라는말을많이 사용했다. 

26) 꽤일본제국헌법(大 日本帝國憲法Y 에는 각의(聞議)가 기초(起草)한 안(案)을 추밀원에 자 

문하는 것으로 채택하고， 제국의회에서 동의를 얻는 일이 없이 그것을 긴급칙령으로서 발 

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제￡죠) 일본은 조약 체결을 천황대권(天皇大權)으로 행했 

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었으나， 한국병합조약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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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의회의 동의를받을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한국에서 데라우치 통감이 한국병합조약 

체결을 꾀하던 당시 일본에서는 국회가 폐회 중이었기 때문에 긴급칙령이라는 수단을 채 

용해야 했다. 만약 처음부터 긴급칙령이라는 수단으혹 볍 정비(整備)를 하고 나중에 의회 

에 자문하려 했다 해도， 그 긴급칙령 재정조차 조약 체결에 맞춰서 미리 처리된 것이 아니 

라 조약 체결 당일에 가까스로 재정되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조약 체결과 한국병합에 

관한 법 정비(整備)가보조(步調)를 맞춰서 실행된 것이 아니었음을얄수 있다. 

27) r統藍府及理事廳官制J ， 1905년 12월 21일 발포. 

23) 小松綠朝蘇fJt合之훌面~ , 中外新論社， 1920，'ð7-잃쪽. 

29) w韓國땀옴二關;;<，，1.-書類 發電~(內閒， 1910 ， 單行書， 國立公文書館所藏)， 8원15-16일， 짧田 

서기관장이 兒玉 비서관에게 보낸 전보. 

30) 조약 체결이 한국 측에서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통감부 측이 한국 궁내부에 

미리 준비를해두었기 때문이다. 한국병합체결 후에 데라우치 통감。l 가쓰라수상앞으로 

보낸 한국병합 전말(願末)에 관한문서를참조 

31) 小松綠(192이，90-91쪽. 

32) 市川正明 編日韓外交史料』 第8卷，1Jli:뿔房， 1980， 327-323쪽. 

33) 市川正明 編(1980) ， 331쪽. 

34) 小松綠(1920) ， 132쪽. 

35) 木村幹朝廳/韓國f ‘ν 3 -r ~ ;;( Á "= r'J、國」意識.JI， ~ * J L.- Tγ7書房， 2002 ， 268-269쪽. 

36) 市川正明編(1980) ， 332쪽. 

37) w韓國例合; 關;;<"1.- 書類 휩電~， 8월 23일， 兒玉 비서관이 架田 서기관장에게 보낸 전보. 

38) w韓國짜合二關;;<'，1.-書類發電~， 8월 23일，架田 서기관장이 兒玉비서관에게보낸전보. 

39) w韓國땀合;關;;<"1.-書類 휩電~， 8월 24일， 풍內 통감이 桂수상에게 보낸 전보. 

40) w韓國힘合二 關;;<"1.-좁類 發電~ ， 8월 25일， 桂수상이 춤內 통감에게 보낸 전보. 

41) 李王뼈傳記刊行會 編英親王李!JU형~ , 共榮書房， 2001 ， 221-223쪽. 

42) w第값世王族諸~(李王職， 1932寫， 藏書開所藏). 왕족보에 관해서는 金英達朝蘇王公族η

法的地11ιι그L 、LJ ， W좁lÍ.學術論集~ , 第14集， 1999， 131-1짜쪽을 참조. 

43) W韓國땀合二關;;<，，1.-書類 휠電~， 8월 19일， 좋內 통감이 架田 서기관장에게 보낸 전보. 

44) W韓國附合二 關;;<"1.-書類 發電~ ， 8월 20일， 架田 서기관장이 충內 통감에게 보낸 전보. 

45) W韓國따合二關;;<"1.-書類發電~， 8월 20일，架田서기관장이춤內봉감에게보낸전보. 

46) 井頂賴明皇室事典~ , 富山房， 1938， 17쪽. 

47) W韓國힘合二關;;<，，1.-書類 發電~ ， 8월 22일， 架田 서기관장이 兒玉비서관에게 보낸 전보. 

48) W韓國例合二 關;;<，，1.-書類 커를電~， 8월23일， 춤內 통감이 桂수상에게 보낸 전보. 

49) 왕족에 대한 ‘정중’ 한 대우로서 금전적인 면을 보면， 이왕가의 세비(歲費)로는 한국 황실 

비였던 150만 엔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될 당시， 히가시쿠니노미야 

(東久週宮)가의 황족비가 11만 엔， 나시모토노미야(젖本宮)가의 황족비가 3만8천 엔，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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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봉이 1만 엔전후였다. 이왕가세비는천황가다음으로많았다. 

50) w韓國땀合二關 7./1.-書類 휩電~， 8월 T.T일， 좋內 통감이 桂수상에게 보낸 전보. 

51) W韓國땀合二關7./1.-書類휩電ß ， 8원 30일，좋內통감이桂수상에게보낸전보 

52) 덩홉賣新聞~， 1917년 1윌 6일 기사에는 “일선영구( 日蘇永久)의 계(찢)는 메이지천황(明治天 

皇)이 아직 살아 계설 때 생zf하시고 고 한국통감 이토 공작(公뽑)， 전 조선총독 데라우치 

원수(元帥)， 하타노궁내대신 둥이 그 천황의 마음을 배승(拜承)한 일” 이라고쓰여 있다. 이 

은과나시모토노미야마사코의 결흔은 한국병합 전후에 이미 계획되어 있었음을 알수 있 

다. 

53) 李方子(994) ， 63-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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